
1. 관련근거

2.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허가(2022.11.11.)에 따라 정관 개정 허가 

사항 중 임원의 결격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3. 이에 2022년 지방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추가 반영되어 안내하오니, 귀 

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한체육회 회원

시・도체육회규정 개정 시 별도 안내(지방체육회장 선거 이후)에 따라 정관을 개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사항

  ㅇ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서조항 명시(“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ㅇ 「국민체육진흥법」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11조의5제4호, 제5호) 반영하여 임원 

결격사유 추가

  ㅇ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한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

회)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추가

 

□ 행정사항

  ㅇ 소관 시・군・구체육회에 내용 전달 및 안내

 

 

붙임: 1.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주요내용 1부

      2. 대한체육회 정관 전문 1부. 끝.

 가. 시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제16조(후보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제1항과 상이할 경우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른다”

 나. 시군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제16조(후보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제1항과 상이할 경우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른다”

「가치있는 스포츠, 같이하는 인권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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